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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optimum planting density for apartment complex. The validity of Landscape

Architecture Criteria of Korea was checked for it. We compared our field data with Landscape Architecture Criteria. In

this step, the tree density of urban forest was regarded as standard. Field study was examined in 3 apartment complexes

located in capital area, especially completed during these 10 years. 10 sites in each complex were selected and tree density

per unit area were calculated. This field study data was divided standard size and large size which received weight. And,

it was compared and analyzed. And crown projected area(CPA) was calculated considering proper growth of low vegetation

and sufficient shade. The outcome shows that minimum size of Landscape Architecture Criteria is rational. But, in the

case of planting large size tree received weight, tree density was short comparing with the tree density of urban forest

and CPA was less than 50%. By the result of field study in 3 apartment complex, the tree density of apartment complex

satisfied or exceeded Landscape Architecture Criteria. But, in the case of planting large size tree, tree density and CPA

show high density due to addition planting for deficient landscape. Therefore, the revision of the Landscape Architecture

Criteria was required such as deletion or minimization of the weighted clause about the large size tree and regulate the

limit CPA not less than 50% and not more tha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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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입주 초기 아파트 외부조경의 효과를 높이고, 입주자들에게 조경수목 식재가 주는 효용을 부각시키면서

적정한 식재밀도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식재밀도의 적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법적 조경기준

의 식재밀도 적정성을 검토하고, 장기적인 생육을 고려하기 위해 조림지를 대상으로 산정한 도시림의 입목밀도를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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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밀도로 가정하여 이를 현장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현장조사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3개소를 대상으로 각 단지별로 10개소씩 검토대상지를 선정하여 단위면적당 수목 밀도를 산정하였다. 이를 표준규격

의 경우와 대경목 식재에 따라 가중치를 인정한 경우로 구분하여 현행 조경기준과 도시림 적정 입목밀도 기준을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하층식생의 적절한 생육 및 적절한 그늘 제공 등을 검토하기 위해 수관투영면적 비율 산정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현행 조경기준의 최소식재기준은 매우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경목을 식재하여

식재밀도의 가중치를 인정받는 경우에는 조경기준의 식재밀도가 도시림의 적정 입목밀도에 비해 부족하고 수관투영면적

비율 역시 50% 미만으로 부족한 것으로 산정되어 추가 식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파트 단지 3개소에 대한

검토 결과 모두 법적 조경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고 있었다. 조경기준에 따라 상록교목 대경목의 가중치를 인정한

경우 경관을 고려하여 추가식재가 이루어짐에 따라 식재밀도가 과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거쳐 대경목 식재에 따른 가중치 인정 항목의 삭제 또는 인정의 최소화, 식재 당시 수관투영면적 비율을 50%

이상 100% 이하로 설정하는 등과 같은 조경기준 개정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조경기준, 수관투영면적 비율, 입목밀도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의 영향으로 도시인구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을 예로 살펴보면 1970년 초반 약

500만 명이던 서울 인구는 1980년대 말에 1,000만 인구로 성장

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인구가 다시

1,000만으로 증가하여 수도권은 2,000만 인구를 가진 거대도시

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국토

전체면적의 3%에 미치지 못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시에

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도시인구의 증

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1970년대 초 전국 인구의 약 70%가

농촌지역에 거주하였으나, 2000년대에는 90%이상이 도시지역

에 살아가고 있다.

도시의 인구 증가는 주택 부족, 일자리 부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가져왔다. 이중 주택은 시민생활 안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정

부에서는 좁은 도시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파트

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주택 보급을 주거생활 안정화 정책의 주

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과도한 도시집

중은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는 문제점을 가져왔다. 또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고급화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아파트

고급화에는 아파트 단지 조경의 고급화가 중요한 내용을 차지

하고 있다. 아파트 건설사에서는 이를 위해 단지 내 조경의 차

별화를 통해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

고 있다. 최근 그 일환으로 아파트 조경에 소나무 대경목을 식

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경목의 식재는 조경비

용의 상승, 하자보수비의 증가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

적이 있다.

이와 관련 신규환(1992)은 아파트 단지 대경목 식재에 대한

연구에서 대경목 식재로 인해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경관의 효

과 및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 조경의 고급

화를 위해 대경목을 식재할 경우 하자발생 문제뿐만 아니라 식

재밀도가 낮아도 조경기준을 충족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

라서 건설사에서는 초기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고려하여 경관

의 질을 보완하기 위해 조경기준에서 정한 조경수목 식재밀도

보다 다소 높은 밀도로 조경수목을 식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그러나 대경목 식재는 공사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

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생육불량 문제가 발생하고,

경관적 가치와 식재기능이 떨어지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도 있

다(대한주택공사, 1998).

이옥하와 이경재(1999)는 서울시의 교목 식재 관련 기준은

식재 후 5년을 목표시점으로 한다면 적절한 수준이지만, 식재

후 10년이 경과하면 쾌적한 녹지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

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조경

식재의 경우 도시림과 달리 적절한 간벌 등과 같은 지속적인

관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조경수목의 생장이 활발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내 조경수

목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식재 당시부터 일정 규모 이상으로 수목이 성장할 경우 수목

의 기능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정 시기가 경과하게 되면 간벌,

이식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식재밀도 관리대책을 도입하는 것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아파트 단지의 조경수 식재밀도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아파트 초기 조경과정에서 아파트 외부조경

의 효과를 높이고, 입주자들에게 조경수목 식재가 주는 효용을

부각시키면서 적정 식재밀도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식재

밀도의 적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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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지

1. 연구대상지 및 연구기간

본 연구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수도권 아파트 단지로서

준공도면을 구할 수 있는 단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그림 1

참조). 현장조사는 2011년 9월 한 달 동안 진행하였다. 조사대

상지는 서울 성북구 단지, 경기도 성남시 단지, 경기도 과천시

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 성북구 단지의 경우 2010년 준

공된 단지로 기성시가지 재개발지역에 건설된 단지이다. 경기

도 성남시 단지는 2006년 준공되었으며 경사진 산지에 조성된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이다. 경기도 과천시 단지는 2007년 준공

된 단지로서 기존 저층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이며 관악산 산

록과 접해있다.

2. 연구방법

1) 조경기준 식재밀도의 적정성 검토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현행 조경기준

의 식재밀도가 실제 수목생육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식재밀도의 적정성 검토는 조달청과 조경수협회에서 발표한

거래수목 가격기준에 등재된 조경수목을 대상으로 조경기준에

서 제시하고 있는 식재밀도에 맞도록배식한 것을 전제하여 밀

도를 산정하였다. 검토를 위한 기준 면적은 조경기준에서 식재

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조경수목 중 표준규격의 경우 100m
2
, 가

중치를 인정하는 대경목의 경우에는 200m2를 기준으로 산정하

였다.

식재밀도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도시림의 입목밀도

기준을 적정밀도로 가정하여 비교하였다. 도시림의 적정 입목

밀도는 산림청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된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활용하였다. 이 기준은 단위면적당 수목의 규격별 적정

그림 1. 연구대상지

흉고직경

(cm)

정상입목주수

(주/ha)

흉고직경

(cm)

정상입목주수

(주/ha)

흉고직경

(cm)

정상입목주수

(주/ha)

2 이하 3,000 15～16 820 29～30 390

3～4 2,350 17～18 730 31～32 360

5～6 2,040 19～20 630 33～34 330

7～8 1,740 21～22 570 35～36 300

9～10 1,400 23～24 510 37～38 280

11～12 1,150 25～26 470 39～40 260

13～14 980 27～28 430 41 이상 240

표 1. 도시림의 적정 입목밀도 산정 기준

입목밀도를 산정한 것으로 당초 조림지 관리를 위해 정리된 자

료를 서울시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기

준에 따라 식재밀도를 검토하면 식재된 수목이 성장함에 따라

변화되는 수목의 규격별 적정 식재밀도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생육을 고려한 식재밀도 산정이 가능하다.

서울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제시한 적정 도시림 입목

밀도 기준은 표 1과 같다. 입목밀도 산정은 표 1의 기준을 바탕

으로 식 1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다. 서울시의 입목밀도 기준

은 흉고직경을 기준으로 설정되어있다. 그러나 조경기준의 경

우 수목기준을 흉고직경과 근원직경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조경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설계에 적용된 근원직경을 기준

으로 입목밀도를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따라서 근원직경은 흉

고직경에 비해 다소 크기가 크므로 근원직경을 기준으로 입목

밀도를 산정할 경우 본 연구에서 산정한 결과가 서울시 기준에

비해 다소 높게 산정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목에

따라 근원직경과 흉고직경의 차이가 일률적이지 않아 이를 보

정하는데는 본 연구외의 별도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근원직경을 흉고직경으로 환산하지 않고

근원직경을 기준으로 식재밀도를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입목밀도

규격별식재기준주수
규격별식재주수×식재면적  

×

(식 1)

2) 수관투영면적 비율 검토

적정식재밀도 산정과 병행하여 수관투영면적 비율을 같이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수관투영면적 비율의 비교는 수관투영면

적이 중복된 비율을 산정하여 하층식생의 생육, 적절한 그늘

제공 등을 검토하는데 필요하다. 수관투영면적 비율은 배식도

면을 기준으로 교목의 수관폭 면적을 다음 식에 의해 개별 조

사하여 산정하였다(식 2, 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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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관투영면적비율 대상지면적 
개별수목의수관투영면적 

×

(식 2)

개별수목의투영면적비율  
수관폭장축×단축

(식 3)

3) 대상지별 식재밀도 검토 및 대안 제시

현장조사는 관목의 수관투영면적 비율은 매우 적고, 밀도상

문제로 대두되지 않는다고 하는 대한주택공사(1998)의 기존 연

구 성과를 바탕으로 관목을 제외한 교목 및 아교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조경기준의 식재밀도 산정방법에서는 교목 및 아

교목에 대한 별도 구분 기준이 없으므로 관목을 제외한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산정하였다.

조경기준의 경우에는 아파트 전체 면적 대비 조경수목 식재

비율을 정하고 있다. 조경기준은 법정기준이므로 이를 준수할

경우에만 준공이 될 수 있어, 모든 아파트 단지는 이미 조경기

준 이상으로 수목을 식재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전체를 기

준으로 식재밀도를 파악할 경우 생육에 적정한 밀도를 고려하

여 밀도가 높은곳과 낮은곳에 대한 비교가곤란하다. 본 연구

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연구대상지에서 밀도가 높은

곳, 중간인 곳, 낮은 곳을 별도로 선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식재밀도 산정은 이런기준에 따라 각 단지별로 10개소씩 검

토대상지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검토대상지는 식재지역이 다

른 곳과 분리되어 식재밀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대상지를 기

준으로 선정하였다. 조사결과는 표준규격의 경우와 대경목 식

재에 따른 가중치를 인정한 경우로 구분하여 식재밀도를 산정

한 후 이를 현행 조경기준 및 도시림 적정 입목밀도와 비교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경수목 식재밀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하고, 식재밀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경기준의 식재밀도 및 수관투영면적 비율 검토

1) 조경기준의 식재밀도 검토

아파트 단지의 조경식재는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해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조경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조경기준

제7조의 식재수량 및 규격에서는 식재해야하는 수목의 기준을

교목은흉고직경 5cm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cm 이상 또는 수

관폭 0.8m 이상으로서 수고 1.5m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또,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m 이상이고, 흉고직경 12cm 또는

근원직경 15cm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m 이상이고, 수관

폭 2m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하도

록 가중치를 인정하고 있다.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m 이상이

고, 흉고직경 18cm 또는 근원직경 20cm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m 이상이고, 수관폭 3m이상인 수목 1주의 경우에는 교

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낙엽교

목으로서흉고직경 25cm이상 또는 근원직경 30cm 이상, 상록

교목으로서 수관폭 5m 이상인 수목 1주의 경우에는 교목 8주

를 식재한것으로산정할 수있도록가중산정 기준을두고있다.

현행 조경기준에서는 식재밀도의 가중치를 인정받을 수 있

는 규격을 제외하고는 수목의 규격에 따라 별도의 식재밀도를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규격별로 적정 식재밀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유통되고 있는 조경수목 기준을 바탕으로 식재

밀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유통되고 있는 조경수목

은 낙엽교목의 경우 최소 근원직경 4cm, 중간 근원직경 6cm,

최대 근원직경 10cm로 조사되었다. 상록교목의 경우에는 최소

근원직경 6cm, 중간 근원직경 8cm, 최대 근원직경 10cm로 조

사되었다. 조경기준에서는 식재 수목의 최소규격을 흉고직경

기준 5cm 이상, 근원직경 기준 6cm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 조달청 조경수목 가격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경수목

의 최소기준은 조경기준보다 작았다. 조경기준에서 제시하는

식재수목의 최소기준은 조달청 및 조경수 협회 가격기준의 중

간규격과 일치하였다.

또한 유통되는 조경수의 기준은 근원직경만을 기준으로 하

고 있어서 조경기준에서 근원직경 외에 별도로 제시하고 있는

흉고직경에 대한 가격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상록교목의 경

우에도 조경기준에서 근원직경 및 흉고직경의 기준이 아니라

수관폭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실제 조달청과 조경수협

회 가격기준은 상록수의 경우에도 수관폭이 아니라 근원직경

단위로 거래되고 있었다.

조경기준에서 제시하는 식재밀도가 수목 생육에 적정한 밀

도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제 유통되고 있는 조경수목의

규격을 바탕으로 단위면적당 입목밀도를 산정하였다. 수목의

규격은 조달청 및 조경수협회 조경수목 가격기준에서 제시하

고 있는 최소규격, 중간규격, 최대규격과 가중치 부여 규격으로

구분하였다.

조달청 가격기준을 바탕으로 식재밀도 및 수관투영면적 비

율 검토를 위해 선정한 조경수목의 규격별 식재밀도는 표 2, 3

과 같다. 식재밀도는 조경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중 주

거지역에서 적용하는 1m
2
당 교목 0.2주의 식재기준을 적용하였

다. 상록교목과 낙엽교목의 비율은 조경기준을 적용하여 상록

교목의 비율을 20%로 산정하였다. 대경목 가중치 산정의 경우

에는 최근 소나무 대경목이 많이 식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록교목의 경우에만 대경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낙

엽교목은 중간규격을 식재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기준 면적

은 표준규격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100m
2
, 대경목을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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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구분 수종구분 식재규격 식재주수/100m
2

최소 규격

낙엽교목 H2, R4 16

상록교목 H2, R6 4

계 20

중간 규격

낙엽교목 H2, R6 16

상록교목 H2.5, R8 4

계 20

최대 규격

낙엽교목 H3. R10 16

상록교목 H3, R10 4

계 20

※ H : 수고(단위 m), R : 근원직경(단위, cm)

표 2. 조달청 가격 기준 표준규격 조경수 식재밀도(주거지역 기준,

0.2주/m2)

규격구분 수종구분 식재규격 식재주수/200m2

주당 4주

인정 규격

낙엽교목 H2, R6 32

상록교목 H5, R20 2

계 34

주당 8주

인정 규격

낙엽교목 H2, R6 32

상록교목 H5, R30 1

계 33

※ H : 수고(단위 m), R : 근원직경(단위, cm)

표 3. 조달청 가격 기준 대경목 조경수 식재밀도(주거지역 기준, 0.2

주/m
2
)

하는 경우에는 200m
2
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조경기준 식재밀도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조경 기준에 따라

표 2, 3과 같이 산정된 수목의 주수를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서

울시 도시림의 입목밀도 기준과 비교하였다(표 4 참조). 그 결

과 최소 규격을 식재할 경우 도시림 입목밀도 기준에 비해

14.4% 부족하였으나 중간 규격을 식재할 경우에는 1.0%, 최대

규격을 식재할 경우에는 30.0% 초과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중치를 인정하지 않는 규격의 수목을 조경기준에

따라 식재할 경우 최소규격을 제외하고는 도시림 적정 입목밀

도에 비해 적정하거나 다소 과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기준

에 따라 식재할 경우 조경 식재지는 도시림과 달리 적적한 간

벌 등이 진행되지 못하므로, 최소규격을 식재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과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1주당 4주의 가중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규격의 수목을 식재

하였을 경우 도시림 기준에 비해 3.41%가 부족하였다. 1주당 8

주의 가중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규격의 수목을 식재하였을 경

우에는 도시림 기준에 비해 107.3%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가중치 부여가 큰 대경목 식재비율이 높아질수록 식재밀도는

적정밀도에 비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재수목

규격 구분

식재

면적

(m2)

가중치 인정 안함 가중치 인정

조경기준

식재밀도

(주/m2)

도시림

입목밀도

기준 대비(%)

조경기준

식재밀도

(주/m2)

도시림

입목밀도

기준 대비(%)

최소 규격 100 0.2 －14.4 0.2 －14.4

중간 규격 100 0.2 1.0 0.2 1.0

최대 규격 100 0.2 30.0 0.2 30.0

대경목 가중치

주당 4주 인정
100 0.2 －3.4 0.2 12.1

대경목 가중치

주당 8주 인정
200 0.2 －107.3 0.2 －71.0

표 4. 조경기준과 서울시 도시림 입목밀도 기준 식재밀도 비교

조경기준을 적용한 표 2, 3은 근원직경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서울시의 입목밀도 기준은 흉고직경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다. 근원직경이흉고직경보다 다소큰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표

4에서 제시된 결과는 실제보다 다소 높게 산정된 것이다. 따라

서 흉고직경으로 산정할 경우 밀도가 부족한 경우 그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다. 실제 서울시 입목밀도 기준을 적정하게 관리

된 도시림에 적용할 경우 보통 입목밀도가 100% 내외로 측정

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조경기준은 주당 8주를 인정하는 가

중치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리적인 밀도기준인 것

으로 판단된다.

2) 수관투영면적비율 검토

교목의 수관투영면적은 주민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등 쾌적

성을줄수 있으며 경관적인 측면이나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가

능한 높은 것이좋다. 다만 100%를넘어설 경우 전반적으로 하

층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 교목층의 수관

투영면적 비율이 100%를넘어서게 되면 교목의 수관이 중복되

면서 생육이 나빠지게 되므로 그 이하의피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대한주택공사, 1998).

조경기준을 적용하여 수관투영면적 비율을 산정해본 결과

조경수목 최소규격을 식재한 경우에는 19.6%, 중간규격의 경우

40.8%, 최대규격의 경우 62.8%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최대 규

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수관투영면적 비율이 50%

이하로 나타나 경관이나 쾌적성 측면에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다. 가중치를 인정할 경우 주당 4주 인정 규격의 수관투영면

적 비율은 31.4%, 주당 8주 인정 규격의 수관투영면적 비율은

29.8%로 산정되어 가중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중간규격의 수관

투영면적 비율 40.8%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바

탕으로 살펴볼 때 대경목 식재는 수관투영면적 비율 측면에서

경관 및 쾌적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식

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수관투영면적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공초기 가중치를 부여받지 않는 최대 규격

의수목을식재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나타났다(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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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수목

규격 구분

식재면적

(m2)

대경목 주수 식재밀도

(주/m2)

수관투영면적

비율(%)낙엽교목 상록교목

최소 규격 100 - - 0.2 19.6

중간 규격 100 - - 0.2 40.8

최대 규격 100 - - 0.2 62.8

가중치 주당

4주 인정
200 - 2 0.2 31.4

가중치 주당

8주 인정
200 - 1 0.2 29.8

표 5. 조경기준 적용 수관투영면적 비율

2. 대상지별 검토

1) 서울시 성북구 단지

서울시 성북구 단지의 경우 식재된 조경수목의 전체 주수에

서 대경목의 비율은 38.9%였다. 수종은 주로 소나무이고 그 외

팽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가 있었다. 각 대상지별 식재밀도를

종합한 결과대경목의 가중치를 인정하지않을 경우 7개소의식

재밀도가 조경기준에 비해 부족했고 도시림 기준에 비해 5개소

에서 최소 15.2%에서 최대 301.5%까지 부족하였다(표 6 참조).

따라서 서울시 성북구 단지의 경우 조경기준의 식재밀도는

충족시킬 수 있으나 가중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표준규격의

수목을 식재한 조경기준 적용 경우와 도시림 기준에 비해 모두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과밀로 인한 수목의 생육불

량은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관적인 측면에서 일부 추가 식재

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성북구 단지의 수관투영면적 비율은 최소 18.2%에서

최대 58.9%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100%를넘는 경우는없

어 수목생육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8

개소에서 50% 미만의 수관투영면적 비율을 보이고 있어 그늘

대상지
식재면적

(m2)

가중치 인정 안함 가중치 인정

식재밀도

(주/m2)

도시림

입목밀도

기준 대비(%)

식재밀도

(주/m2)

도시림

입목밀도

기준 대비(%)

성북-1 189 0.1 33.0 0.5 91.6

성북-2 128 0.2 28.4 0.2 36.4

성북-3 400 0.1 －280.1 0.2 －54.4

성북-4 346 0.1 －71.0 0.2 50.0

성북-5 311 0.1 10.3 0.2 61.5

성북-6 271 0.1 －7.8 0.2 30.1

성북-7 164 0.0 －301.5 0.3 43.6

성북-8 117 0.2 25.3 0.3 62.6

성북-9 107 0.2 10.2 0.2 28.9

성북-10 284 0.1 －15.2 0.2 43.6

표 6. 서울시 성북구 단지 식재밀도 비교

대상지
식재면적

(m2)

대경목 주수 식재밀도

(주/m2)

수관투영면적

비율(%)낙엽교목 상록교목

성북-1 189 - 11 0.1 18.3

성북-2 128 3 - 0.2 58.9

성북-3 400 1 5 0.1 19.9

성북-4 346 5 5 0.1 18.2

성북-5 311 10 - 0.1 39.3

성북-6 271 4 3 0.1 46.1

성북-7 164 2 5 0.0 26.8

성북-8 117 18 - 0.2 48.3

성북-9 107 5 - 0.2 55.8

성북-10 284 2 3 0.1 27.9

표 7. 서울시 성북구 단지 수관투영면적 비율

제공 부족 등으로 주민들이느끼는 쾌적함에 문제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수관투영면적 비율은 주로 식재밀도가 낮으면

서 상록교목 대경목이 식재된 대상지에서 낮게 산정되었다(표

7 참조).

2) 경기도 과천시 단지

경기도 과천시 단지의 경우 식재된 조경수목 중 대경목의 비

율은 전체 주수의 46.7%이고 그 수종은 감나무, 대왕참나무, 왕

벚나무, 상수리나무 등 모두낙엽교목이었다. 각 대상지별 식재

밀도를 종합한 결과 대경목의 가중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5

개소의 식재밀도가 조경기준에 비해 부족하였다. 반면 1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시림의 적정 입목밀도를 초과하고 있었으

며 최소 0.6%에서 최대 61.1%까지 과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따라서 경기도 과천시 단지의 경우 도시림 입목밀도 기준에

비해 과밀한 상태로판단되어 향후 과밀에 의한 수목피해가 나

대상지
식재면적

(m
2
)

가중치 인정 안함 가중치 인정

식재밀도

(주/m2)

도시림

입목밀도

기준 대비(%)

식재밀도

(주/m2)

도시림

입목밀도

기준 대비(%)

과천-1 204 0.2 39.7 0.2 52.9

과천-2 138 0.2 59.8 0.4 79.6

과천-3 166 0.1 51.9 0.2 73.9

과천-4 252 0.1 0.6 0.2 54.1

과천-5 127 0.2 19.8 0.2 43.9

과천-6 123 0.2 61.1 0.4 82.0

과천-7 121 0.1 12.0 0.2 36.7

과천-8 210 0.1 －53.2 0.2 38.7

과천-9 183 0.1 22.0 0.2 62.1

과천-10 385 0.2 15.2 0.2 26.2

표 8. 경기도 과천시 단지 식재밀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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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식재면적

(m2)

대경목 주수 식재밀도

(주/m2)

수관투영면적

비율(%)낙엽교목 상록교목

과천-1 204 11 - 0.2 74.6

과천-2 138 23 - 0.2 74.9

과천-3 166 16 - 0.1 72.5

과천-4 252 10 - 0.1 41.8

과천-5 127 3 - 0.2 59.0

과천-6 123 25 - 0.2 70.4

과천-7 121 7 - 0.1 44.3

과천-8 210 12 - 0.1 27.0

과천-9 183 12 - 0.1 57.9

과천-10 385 10 - 0.2 52.8

표 9. 경기도 과천시 단지 수관투영면적 비율

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부 수목 이식 등과 같은 관리 대안

이 필요하다.

경기도 과천시 단지의 수관투영면적 비율은 최소 27.0%에서

최대 74.9%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100%를넘는 경우는없

어 생육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소를 제외하

고는 식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50% 이상의 수관투영면적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관투영면적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과천시 단지의 경우 상록교목 대

경목보다는 낙엽교목 대경목 위주로 식재되었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표 9 참조).

3) 경기도 성남시 단지

경기도 성남시 단지의 경우 대경목의 비율이 47.1%이고 그

수종은 주로 소나무였으며 그 외 대왕참나무 등이 있었다. 각

대상지별 식재밀도를 종합한 결과 조경기준을 크게 초과하였

다. 대경목의 가중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3개소에서 조

경기준을 초과하였으며 1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도시림의 적정

입목밀도 기준을 초과하며 최소 5.1%에서 최대 71.1%까지 과

대상지
식재면적

(m
2
)

가중치 적용 안함 가중치 적용

식재밀도

(주/m2)

도시림

입목밀도

기준 대비(%)

식재밀도

(주/m2)

도시림

입목밀도

기준 대비(%)

성남-1 435 0.1 －16.7 0.2 62.0

성남-2 447 0.2 45.9 0.4 75.5

성남-3 100 0.3 71.1 0.7 89.1

성남-4 94 0.1 42.5 0.3 71.2

성남-5 122 0.3 44.3 0.4 62.9

성남-6 174 0.2 15.5 0.2 15.5

성남-7 130 0.1 37.3 0.3 68.6

성남-8 142 0.4 62.2 0.6 77.1

성남-9 427 0.1 38.6 0.4 85.5

성남-10 295 0.2 5.1 0.5 71.2

표 10. 경기도 성남시 단지 식재밀도 비교

대상지
식재면적

(m2)

대경목 주수 식재밀도

(주/m2)

수관투영면적

비율(%)낙엽교목 상록교목

성남-1 435 18 - 0.1 35.0

성남-2 447 10 12 0.2 57.4

성남-3 100 1 6 0.3 96.2

성남-4 94 8 - 0.1 73.5

성남-5 122 1 15 0.3 78.2

성남-6 174 - - 0.2 50.5

성남-7 130 17 - 0.1 41.1

성남-8 142 13 22 0.4 109.7

성남-9 427 - 26 0.1 27.1

성남-10 295 5 15 0.2 46.6

표 11. 경기도 성남시 단지 수관투영면적 비율

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따라서 경기도 성남시 단지

의 경우 조경기준과 도시림의 적정 입목밀도 기준에서 모두 과

밀한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과밀에 의한 수목피해가 나타날것

으로 예상되므로, 일부 수목의 이식 등과 같은 관리 대안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성남시 단지의 수관투영면적 비율은 최소 35.0%에서

최대 109.7%로 분석되었다. 1개소를 제외하고 100%를넘는 경

우는 없어 전체적으로 생육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

지만 대상지별로 수관투영면적 비율의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

되었다. 대경목의 식재와 함께 다량의 추가 식재로 인해 식재

밀도가 높은 과밀한 대상지의 경우 최대 109.7%의 수관투영면

적 비율을 보이고 있어 햇빛 경쟁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

다. 반면 추가식재 없이 대경목만 식재된 대상지의 경우 수관

투영면적 비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나 그늘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상록교목 대경목만 식재된 대상지의 경우 수

관투영면적 비율이 27.1%에 그쳐 그늘을 위한 추가식재가 필

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1 참조).

3. 식재밀도 개선방안

법적 조경기준의 밀도가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 현행 조경

기준의 1m
2
당 0.2주의 식재밀도를 수목 규격에 따라 도시림의

적정 입목밀도 기준과 비교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조경수 시

장에서 판매되는 최소규격을 식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밀도

로 분석되었고 최대규격을 식재할 경우 다소 과밀한 것으로 산

정되었다. 반면 수관투영면적비율의 경우 조경수 시장에서 판

매되는 최소규격을 식재할 경우 50% 미만으로 부족하였고 최

대규격을 식재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식

재밀도와 수관투영면적비율을 모두 고려할 경우 조경수 시장

에서 판매되는 중간규격의 수목을 식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조경수 시장에서판매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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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조경수의 중간규격은 법적 기준인 조경기준의 최소규격

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현행 조경기준의 최소규격은 매

우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경목을 식재하여 가중치를 인정받는 경우에는 식

재밀도가 도시림 적정 입목밀도에 비해 부족하고 수관투영면

적 비율 역시 50%미만으로 부족한 것으로 산정되어 그늘제공

을 위해서는 추가 식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행 조경기준의 가중치 산정에 대한 기준은 대폭 축소조정하

거나, 가중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적정한 규격의 조

경수목을 식재하여 적정 조경식재 밀도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같은 방법으로 최근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 3개소를 대상으

로 조경수목 식재밀도를 검토해본 결과 모두 법적 조경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고 있었다. 대경목에 대한 가중치를 인정하

지 않고 도시림 적정 입목밀도와 비교해보았을 경우 대경목 비

율이 38.9%인 서울시 성북구 단지의 식재밀도는 도시림 입목

밀도 기준에 비해 부족하거나 크게 초과하지 않았다. 반면 대

경목의 비율이 47%로 나타난경기도 과천시 단지와 경기도 성

남시 단지의 경우 도시림 입목밀도 기준에 비해 과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성남시 단지의 일부 대경목 식재지역에

서는 경관을 고려한 추가식재로 인해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식재밀도가 과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관투

영면적 비율 역시 서울시 성북구 단지의 경우 대체로 부족하

였고 낙엽교목 대경목의 비율이 높은 경기도 과천시 단지는

식재밀도는 부족하였으나 수관투영면적 비율은 적정하였다.

그러나 상록교목 대경목이 많이 식재되어 있고, 추가식재가

이루어진 경기도 성남시 단지의 경우 최대 109.7%의 수관투영

면적 비율을 보여 장차 수목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본 연구는입주 초기 아파트 외부조경의 효과를 높이고, 입주

자들에게 조경수목 식재가 주는 효용을 부각시키면서 적정 식

재밀도로최대효과를 얻을수 있는식재밀도의적정기준을 마

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조경기준의 법적 식재밀도에 대한 적

정성 검증을 위해 조경수 시장에서 유통되는 수목 규격을 최소,

중간, 최대규격으로 구분하여 조경기준에 맞게 식재한 것을 가

정하고, 이를 도시림의 적정 입목밀도 기준과 비교하였다. 또한

현장 조사한 아파트 단지의 조경식재 밀도를 조경기준 및 도시

림의적정밀도기준과비교하여다음과같은결과를도출하였다.

현장조사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수도권 아파트 단지 3

개소를 대상으로 각 단지별로 10개소씩 검토대상지를 선정하

여 단위면적당 식재밀도를 산정하였다. 이를 표준규격의 조경

수를 식재한 경우와 대경목의 가중치를 인정한 경우로 구분하

여 현행 조경기준과 도시림의 적정 입목밀도 기준을 비교 검토

하였다. 또한 하층식생의 생육, 적절한 그늘 제공 등을 검토하

기 위해 수관투영면적 비율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현행 조경기준의 최소 식재기준은 매우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경목을 식재하여 식

재밀도의 가중치를 인정받는 경우에는 도시림의 적정 입목밀

도기준에 비해 부족하고 수관투영면적 비율 역시 50% 미만으

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그늘을 위한 추가 식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파트 단지 3개소에 대한 검토 결과 모두

법적 조경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고 있었다. 조경기준에 따

라 상록교목에 대해 대경목의 가중치를 인정할 경우 조경기준

을 법적으로는 충족시킬수는 있지만 실제로 시공되는 수목의

식재밀도는 도시림 입목밀도 기준에 비해 부족하여 그늘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추가식재가 이루어짐에 따라 식재밀도가

과밀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경목 식재지역을 최

소화하는방안이 필요하며 경관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대

경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도시림 기준 적정 입목밀도를 고려하

여 최대 100%까지만 추가 식재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대경목 식재에 따른 가중치 인정 항목의 삭제

또는 인정의 최소화, 식재 당시 수관투영면적비율을 50% 이상

100% 이하로 설정하는 등의 조경기준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수도권 아파트 단지 3개소만을 대상으로 조사

하여 분석한 연구이므로, 조경기준 개정을 위해서는 향후 전국

적으로 조사하여 분석의 정밀도를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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